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62380 18 12.5 18 11.5 60 1 2.70% 5 37
562188 15 11.5 18 11.5 56 2 5.41% 4
562576 13.5 11.5 16 11.5 52.5 3 8.11% 5
563199 14 12 16 10.5 52.5 3 8.11% 5
563195 11.5 10.5 17 12 51 5 13.51% 4
562176 14.5 11 13.5 9.5 48.5 6 16.22% 4
562320 14.5 10 14 9.5 48 7 18.92% 5
563528 14 10 16 8 48 7 18.92% 4
562403 14.5 10.5 13 9.5 47.5 9 24.32% 4
562508 14 9.5 16 7.5 47 10 27.03% 5
563002 13.5 9 16.5 6.5 45.5 11 29.73% 5
563029 12 8.5 17 8 45.5 11 29.73% 4
562339 13 10 15.5 7 45.5 11 29.73% 5
563443 13 9.5 15 8 45.5 11 29.73% 5
563423 13 10 14 7.5 44.5 15 40.54% 5
562578 13.5 10.5 14 6 44 16 43.24% 5
563520 14 8 15 7 44 16 43.24% 4
562397 10.5 10 17.5 5.5 43.5 18 48.65% 4
562813 13 10 12.5 8 43.5 18 48.65% 4
562350 13.5 10.5 13 5 42 20 54.05% 5
562434 11.5 10.5 13.5 6.5 42 20 54.05% 5
563344 13.5 7 13.5 8 42 20 54.05% 4
562358 12.5 9.5 14 5.5 41.5 23 62.16% 5
562227 13 7.5 12.5 8.5 41.5 23 62.16% 5
562305 13 9.5 10.5 7 40 25 67.57% 5
562924 13 8.5 12 6.5 40 25 67.57% 4
563311 12.5 7 14 6 39.5 27 72.97% 5
562189 10 10 14.5 4.5 39 28 75.68% 3
562268 12.5 7.5 12 7 39 28 75.68% 4
562408 5.5 12 15.5 3.5 36.5 30 81.08% 5
562326 11.5 5.5 12.5 5.5 35 31 83.78% 4
562342 12.5 7.5 11 4 35 31 83.78% 3
563441 12 8.5 10.5 3 34 33 89.19% 5
562207 8 9.5 9.5 6 33 34 91.89% 4
562354 11 4 11.5 4.5 31 35 94.59% 5
562783 10 5 9 6 30 36 97.30% 4
562372 7 6 2.5 4.5 20 37 100.00% 5

박형준 / 5월 / 기출GS / 3회



박형준/5월/기출GS/3회/1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3회는 2022년 

59회 기출문제였습니다. 문제 1번은 특받권, 특허권, 그리고 중복심판청구 관련 

논점이 함께 엮인 문제였습니다. 논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으나, 답을 틀

리거나, 답안 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발명에 관한 권리귀속을 토대로 출원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한 만큼, 발명의 권리귀속을 명확히 대목차로 제시한 답안이 가독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 대상으로 특받권을 포함시켰으므로, 

해당 특받권 이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답을 틀린 답안이 일부 있었습니다. 

  갑의 종업원의 발명이라는 점에서 직무발명을 두껍게 작성하신 답안도 일부 

있었는데, 이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특받권을 갑이 승계받았다는 부분 하나만으로 

직무 발명을 주논점으로 크게 작성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특받권이 아닌 특허권 귄리귀속 토대로 침해 여부를 묻는 문제였습

니다. 특허권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특허권 자체는 여전히 갑에게 귀속

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가 아니라는 답은 맞췄으나, 

을에게 특허권이 있다는 근거를 작성하신 경우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을에 대해서는 판례가 특허권 이전 계약의 효력으로 실시할 권리도 생긴 것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고, 신의칙 및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영업양도 관련 판례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계셨을텐데, 이번 기회에 결론만이라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

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은 우선 심사관의 처분을 예상한 후, 이에 맞춰 알맞은 특허심판을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설문 1에서 무권리자 출원에 의해 거절결정되어야 하는데, 특

허결정 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답을 틀린 답안

도 꽤 있었습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에 전 심판이 계속 중에 동일한 후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우

선 일사부재리는 후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전심판이 게속중이므로 주논점이 아

니고, 따라서 중복심판청구가 주논점입니다. 대부분 잘 찾아주셨으나, 중복심판청

구금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후심판 심결 시 기준 전 심판의 처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경우를 나눠 작성하신 경우 더욱 인상이 좋았습니다. 

3. 소결

  앞서 말씀드렸듯 논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답안의 가독성과 사안 포섭

에서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답이 틀릴 경우 답안 인상을 크게 좌우

할 수 있으므로, 작성하면서도 어디서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잘 확인하며 작성하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3회/2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2번은 일사부재리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경우 출제될 수 있

는 논점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고, 1차 때부터 판례가 설시하는 바를 명확히 이

해하셨을 것이므로, 답안 작성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일사부재리의 판단시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판

례번호가 대뜸 나와 당황스러웠을 수 있으나, 뒤에 설명이 충분히 붙어 있어, 어

느 판례를 말하는 건지 이해를 다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례의 현출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밖에 없었고, 대부분 잘 현출해주셨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163조 단서 규정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해당 각하심결의 적용 범

위에 대하여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다는 점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

야 하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 역시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두껍

게 작성하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소결

  일사부재리의 경우 출제된 두가지 논점만 주의하시면 대부분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린 경우나, 전원합의

체의 경우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원심의 판단들도 검

토해보시며 판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박형준/5월/기출GS/3회/3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3번은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의약용도발명은 특이발명 중

에서도 A급으로 찍히는 부분이고 판레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셨으면 좋

겠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묻는 문

제였던 만큼,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판례 잘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과 함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치

료효과가 확인될 것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를 단문문제로 이해하여 사

안에 대한 언급 없이 판례들로만 답안을 작성하신 경우가 꽤 있었는데, 문제에서 

발명 X가 특허를 받기 위한 판단 기준을 작성하라고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

아, 사안을 아예 포섭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행문헌 1, 

2에 대한 사실관계도 주어져 있는만큼, 적절한 포섭이 필요했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의 경우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두껍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지 꼼꼼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새로운 투여방법을 부가한 

것만으로 곧바로 특허가 부여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설문 4

  설문 4는 의약 투여방법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약효 향

상, 부작용 감소 등의 현저하거나 이질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발명 Y가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기 위한 논리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포섭시에 구체적으로 발명 Y를 통해 부작용 감소, 약효 향상, 편의성 

증진 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작성해주시는 것이 인상이 좋았습니다. 

3. 소결

  의약용도발명 역시 논점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친숙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

다. 다만 판례의 현출도와 사안포섭에서 답안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혹시라도 

판례가 설시하는 바에 대한 오개념이 있으셨던 경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하

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3회/4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4번은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논점이었습니다. 사실 재판상 자백은 민

사소송법에서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논점이긴 하나, 심결취소소송이 행정소

송으로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

셔야 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자백이 가능한 경우를 물었으므로, 판례와 함

께 실제 자백이 가능했던 예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문제를 풀었다는 인상이 들

었습니다. 단순히 사실만이 자백의 대상이고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만 적은 경우, 자백이 가능한 경우를 물은만큼 조금은 아쉬웠습니

다. 

   (2) 설문 2

  설문 2의 경우 재판상 자백인지와, 자백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은 만큼, 대목차

로 크게 나눠 작성해주신 경우 가장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와 함께 을의 진술 내용과 갑의 감정신청 철회 사실 등을 들어 자백

이라는 점을 이끌어주시면 됩니다. 

  자백 취소의 경우 민사소송법 상 자백 취소 요건을 작성해주셔야 한다는 점에

서 아직 민사소송법에 대한 충분한 주소설정이 안 되어있을 경우 조금 당황스러

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백 취소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포섭 두껍게 작

성해주신 경우 좋은 점수 드렸습니다. 

3. 소결

  특허법과 상표법 모두 민사소송법과 맞닿는 부분이 존재하는만큼, 4번 문제처

럼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이뤄

져 있으시다면 충분히 방어가 되고 목차 구성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도 

GS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Park Suhong




